
벙커C유, 황 기준치 초과제품 적발
경기북부, 산업용 62건 중 16% …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제강화

경기북부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중유(벙커C유)의 16.1%가 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2009년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북부지역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중유 62건

의 황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10건(16.1%)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0월22일 발표했다.

산업용 중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 때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 질을 나쁘게 하고 산성

비,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해 함유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.

현재 산업용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공급․사용지역에 따라 0.3-1.0%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2012년까지

단계적으로 강화된다.

경기북부지역에서는 2007년 104건 중 14건(13.6%), 2008년 114건 중 15건(13.2%)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

나타났다.

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중유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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